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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참 조참 조참 조  

제 목제 목제 목제 목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철저 안내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철저 안내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철저 안내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철저 안내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481(2015.7.13)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제제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조조조

에 의거에 의거에 의거에 의거하여,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정기예방접

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붙임2>하면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 포함)

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지사 또는 시장지사 또는 시장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군수군수·구청장에게 보고구청장에게 보고구청장에게 보고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같은 법 제83조제1호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하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하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하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고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

는바,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기록 작성하고 보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예방접종 기록 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 사용법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7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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